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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국과 일본의 가족 비교

-영속성(永續性)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문숙자

1. 머리말 1)

가족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연이 가족의 절대적 조

건으로 거론되지 않게 된 현대사회의 가족상은 매우 충격적 변화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가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혈연 혹은 

혈통만큼 오랜 기간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어 온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

다. 그와 더불어 전근대 가족의 중요 담론 중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영속성(永續性)’이다. 어떤 공동체보다도 계승 또는 존속을 지향하는 

성향이 가족에서 보인다는 점에서 영속성을 가족의 특성으로 칭해도 무

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가족을 둘러싼 담론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특성으로 일관되게 거론되어 왔던 것이 영속성이고, 

이는 혈연과도 무관하지 않다.

문숙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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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가족에 관해서는 가족구조와 가족관련 법제의 현황과 변천 

등을 밝히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혼인 및 거주율, 재산

상속과 봉사(奉祀) 관행 등 실제 가족 내의 생활 양태에 관한 연구성과

도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이 중 가족의 영속성에 대한 논의는 가족

구조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실제 가족 구성원의 생활 양태 및 관습과 관

련된 논의이기도 하다. 예컨대, 한국사에서는 가족의 영속성을 흔히 ‘가

계계승’으로 지칭해 왔다. 이는 가족구조로 접근하면 직계가족화에 대한 

논의일 수 있으나, 입후(立後)나 형망제급(兄亡弟及)의 관습에 관한 관

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의 영속성에 관한 논의는 구조와 

현상 모두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한다.

본고는 영속성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근세 한국의 가족을 관찰하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시대를 전후한 시기가 관찰 대상이다. 덧붙

여 조선시대 가족의 특성을 보다 더 부각시키기 위해 일본의 근세 가족

을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일본의 경우 가마쿠라 이후의 중세 가족으로

부터 에도 시대의 근세 가족에 이르는 가족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영

속성의 관점에서 가족의 특성을 비교 논의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상속을 통해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경제력이 계승되는 양상과, 

그러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세대가 인적 계승을 하는 양상을 소개하기로 

한다. 조선의 경우 인적 계승 즉 가계계승에 대한 인식보다는 조상에 

대한 봉사가 끊이지 않게 한다는 의식이 우선이었다. 따라서 봉사와 가

계계승의 관계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족에 관한 논의에서 중세․근세라는 시기 구분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정치․경제체제의 변화가 가족 구성이나 가족원의 일상생활

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근세의 가족은 중세의 그것과 많은 공유점을 가진 채 서서히 변화

해갔다. 궁극적으로는 변화의 방향이 어떠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족의 영속성을 어떤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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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향해 나가도록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보고자 한다.

2. 가계의 경제적 지속, 재산상속

가족은 재산상속을 통해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고, 다시 경제적 지속

과 계승의 발판으로 삼는다. 재산상속에는 가족을 존속시키는 경제적 

토대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재

산의 분할상속과 1인에 대한 지정상속을 두고 전자는 다음 대(代)의 생

존에, 후자는 대를 이어 가계를 계승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상속방식이

라고 칭하기도 한다.1) 그런 관점에서라면 전근대 한국과 일본은 모두 

분할상속의 관행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가계계승을 의도한 상속이 아니었

다고 할 것인가. 재산상속 양상과 가족의 경제적 지속 방식을 연관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시대 재산상속의 특징은 ‘균분(均分)’에 있다. 삼국시대부터 이미 

균분상속의 관습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으나(최재석, ｢신라시대 여자의 

토지소유｣ 8-11), 확실한 기록이 뒷받침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즉 󰡔고려사󰡕를 비롯한 각종 기록을 통해 13세기 전후부터는 균분상속 

관행이 확실히 입증되고 있다.2) 고려후기부터 조선중기인 17세기경까

지 아들과 딸에게 동등한 상속권을 부여하는 ‘제자녀균분상속(諸子女均

分相續)’은 지속되었다. 17세기 이후 균분상속제는 변화하지만, 딸에게 

1)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자원이 희소한 경우 직계로 상속되기 보다는 방계적으로 

재산이 이동하여 후대의 생존을 우선하게 되고, 기술의 진보에 따라 하방으로의 

상속, 직계로의 상속이 유리해진다는 논리이다(배상훈 63). 

2) 문숙자. ｢고려시대의 상속제도｣. 󰡔국사관논총󰡕 97, 2001. 41-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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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상속을 했을 뿐 아들 간에는 균분이 더 오랜 기간 이어졌다. 따라서 

거의 조선 전 기간 동안 상속제의 기조는 균분을 유지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균분상속은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에 명시되어 법제적 뒷받침을 

받았다. 법전에 규정된 여러 원칙 중 균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다음 

조항이다. 

未分奴婢 衆子女平分 承重子加五分之一 … (󰡔경국대전󰡕 형전, 사

천조)

이 조항은 ‘(부모의)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은3) 중자녀(衆子女)에게

는 평분(平分)하고 승중자(承重子)에게는 1/5을 더해 준다’로 풀이된다. 

이 뒤로는 양첩자녀에게는 1/7, 천첩자녀에게는 1/10을 몫으로 준다는 

규정이 이어진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모 재산 이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예를 들면 ‘적처(嫡妻)에 자식이 없는 사람의 재산’ 그리고 ‘적처와 

양첩(良妾)에 자식이 없는 사람의 재산’ 등에 대한 상속분이 계속 명시

되어 있다. 

위에 규정된 ‘평분’이 바로 조선조의 재산상속의 중요한 원칙이 된 평

균분급 즉 균분상속 조항이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에 대한 평분의 유자

격자는 중자녀이다. 중자녀란 흔히 적자녀를 의미한다. 더 세분할 때는 

적장자(嫡長子)와 대비되는 의미로 적중자(嫡衆子)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아들과 딸은 차별하지 않았지만 균분상속의 대상으로 첩자녀(妾

子女)를 명확히 제외하고 있다. 

한편 승중자에게는 적자녀 한 사람 몫의 1/5을 가급(加給)하도록 규

3) 원문에는 ‘아직 나누지 않은 노비’로 쓰여져 있으나, 이는 노비를 대표 재산으로 

하여 기술한 것이지 노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 관련 법규정은 노비를 

대표로 기술하고 말미에 ‘田宅同’을 추가하여 전택의 경우도 노비 관련 규정에 

준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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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4) 승중자란 가계계승을 염두에 둔 용어이며5), 따라서 위 

규정은 가계계승자에게 중자녀 몫의 1/5을 더 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국대전󰡕이 반포된 조선 초기에 조선의 양반가에 승중자 또는 가계계

승자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적장자이든 말자(末子)

이든 특정인 한 사람이 가계를 계승한다는 관념이 조선초기에 사가(私

家)에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위 승중자 규정은 재산

상속에서는 ‘봉사(奉祀)’ 및 ‘봉사를 맡은 자’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6) 

그 또한 봉사자가 한 사람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식이라면 누구나 

돌아가면서 봉사자의 역할을 하였다. 재산상속 문서인 분재기에 ‘봉사

조’라는 항목을 두고 상속분 외에 별도로 운용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봉

사조란 제사의 소용에 쓸 용도로 설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분재기에는 

이를 ‘승중조(承重條)’, ‘주사조(主祀條)’, ‘봉사조(奉祀條)’, ‘제위조(祭位

條)’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승중을 ‘봉사’ 정도의 

의미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승중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1/5

의 재산을 봉사조로 지정하여 제사를 지내는 데에 쓰도록 이를 응용하

였다. 요컨대, 조선의 재산상속에는 봉사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가계계

승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균분상속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은 각자가 몫별로 관리하였다. 

조선전기 분재기에 등장하는 ‘부변전래(夫邊傳來)’ ‘처변전래(妻邊傳來)’ 

등의 용어는 부부가 각각의 재산을 소종래별(所從來別)로 관리하고 있

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처변 재산을 남편이 매매하거나 처분할 때 처

4) 해당 조항의 뒤에 ‘如衆子女各給五口 承重子給六口之類’라는 주석을 달아 전체 

재산의 1/5이 아니라 한 사람 몫의 1/5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경국대전󰡕 형전, 

사천조).

5) 조선후기인들이 승중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음의 茶山의 저작에서도 드러나고 있

다. “主祭曰承重 主祭者死 立其長子 無則立其嫡孫 無則立其次子 使之主祭 

是之謂承重 是之”(󰡔與猶堂全書󰡕 3集 ｢喪禮四箋｣ 承重 二).

6) 분재기에서 제사의 소용에 쓸 용도로 설정하는 재산을 ‘승중조(承重條)’‧‘주사조

(主祀條)’‧‘봉사조(奉祀條)’‧‘제위조(祭位條)’ 등으로 혼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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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를 받는 정도의 관행에 그쳤으며, 17세기경이 되면 소종래별 관

리 관행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위와 같은 조선시대 균분상속 관행은 혼인 후 일정기간 처방(妻方)에 

거주하는 거주율과, 조상 제사를 모든 자식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윤회

봉사(輪廻奉祀) 관행이 뒷받침되면서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7

세기 이후 여성을 균분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상속 관행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변화 역시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거주율과 

봉사방식, 가계계승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함께 나타났다. 점차 처방 거

주 기간이 짧아졌고, 봉사의 의무에서 딸들이 멀어지기 시작함과 동시

에 딸에 대한 차등상속을 실행하는 집안이 증가하였다. 재산상속 방식

이 제자녀균분상속(諸子女均分相續)에서 제자균분상속(諸子均分相續)

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딸에게만 차등을 둔 상태로 아들들 간에는 

다시 균분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 그후 봉사조 또는 종가로만 세전

(世傳)하도록 지정한 재산을 늘려 종가에 힘을 실어주고 균분상속할 재

산 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19세

기 전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라도 균분

상속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에도시대의 재산상속과 가족 양태는 전반적으로 조선시

대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본사에서 재산상속의 흐름

을 살펴보면, 먼저 일본의 율령법인 8세기의 양노령(養老令)의 호령(戶

令) 응분조(應分條)에서 재산상속과 관련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여

기에는 재주(財主)의 사후에 유산을 그 적서자(嫡庶子)․과처(寡妻) 등 

사이에 분배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牧野 巽 138). 재산 상속분의 

경우 적모․계모․적자에게 각 2분(分), 서자에게 1분(分), 그리고 딸과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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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반분(半分) 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자간(衆子間) 상

속분은 동일하나, 아들과 딸에 대한 상속분이 각기 다르고 적서가 구별

되고 있다. 한편 같은 8세기 초에 관원인 경우는 재물의 반과 기타 재산

을 모두 적장자가 상속하며, 나머지 반을 중자와 첩자가 균등하게 상속

하도록 하였다(大竹 秀男, 牧 英正 67-68).  

󰡔곤자쿠 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를 분석한 연구자들은 그 기록이 

쓰여진 11세기말경의 대표적 재산은 동산과 장원․전지․가옥 등이었으며, 

이들 재산은 딸을 포함한 자식들에게 분할상속 되었다고 소개한 바 있

다.7) 나아가 각 상속재산은 상속자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내포한 

독립재산이었음을 강조하였다(服藤 早苗 12).

그 이후인 중세 가마쿠라 시기의 여성들이 친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

고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남편과는 별재(別財)로서 관리한 사실도 알

려져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성 중 적녀(嫡女)만이 상속인이 되

거나8), 제한된 일부 여성만이 남성과 동등한 상속권을 누렸다는 것이 

무가(武家)의 재산상속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가마쿠라 시기 토

지로 대표되는 재산상속에서 아들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 존재는 적녀뿐

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고대 헤이안 시대부터 중세 가마쿠라 시기까지 

분할상속이 대세를 이루었다. 다만 여성이 균분상속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는 데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여성이 상속에 참여하기는 

하나 남성의 상속권이 우세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은 재산을 

7) 󰡔곤자쿠 모노가타리슈󰡕는 헤이안 시대(794-1185년) 후기에 완성된 작자 미상의 

설화집이다. 

8) 적녀(嫡女)란 적서(嫡庶)에서의 ‘적(嫡)’의 의미가 아니라 중녀(衆女)에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적녀로, 곧 장녀라는 뜻이다. 전근대 시기에 ‘적자’를 놓고도 서자(庶

子)에 대비되는 정처(正妻) 소생의 아들을 의미하는지, 중자(衆子)에 대비되는 

장자를 의미하는지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의 적녀 역시 비슷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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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했기 때문이다(服藤 早苗 30). 즉 에도시대 이전까지 조선전기에 

행해진 바와 같은 딸을 포함한 균분상속 관행은 없었다. 특히 일본은 

가부장의 유언을 중시 여겼고, 법정 상속은 유언이 없을 경우에 비로소 

행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는 가부장 중심의 재산상속을 강화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에 대한 지정상속은 나

타나지 않고, 다수의 상속 대상자에 대한 분할상속이 유지되었음에 주

목해 보기로 한다. 

한편 중세 무가의 경우 부부별재(夫婦別財)가 일반적이어서 여성들

은 자신이 친정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남편과는 별재로서 독자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고초 연간(弘長年間, 1261-1264)에는 친정에서 상속

받은 처의 토지를 양도받은 남편이 아내가 사망한 후 재혼한다면 그 토

지를 처가에 반납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鈴木国弘 147). 이는 조선전

기 자식 없이 죽은 처의 재산을 처가에서 환수한 것과 비슷한 조처로

서9), 부부 별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영만은 별도로 할 수 없었고, 남편과 공동으로 하는 체재였다.10) 경영

에 있어서는 대사회적(對社會的)인 ‘가주(家主)’인 남성이 있어야만 했

으며(服藤 早苗 29), 여성은 상속인일 뿐 토지 경영, 나아가 가(家)의 

경영에 있어서 독자적인 경영 주체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로마치로부터 전국시대에 이르는 중세후기에 오면 토지의 소유와 

상속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제한을 보인다. 제한의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영대(永代) 소유․상속에서 일기(一期) 보유로 변화

 9) 조선전기 몇 개의 알려진 소송사례를 통해 보면, 혼인 후 소생을 낳지 못하고 

사망한 여성의 재산은 친정으로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문숙자, ｢조선전

기 無子女亡妻 재산의 상속을 둘러싼 소송사례｣, 󰡔고문서연구󰡕 5, 한국고문서

학회, 1993 참조.

10) 長野 ひろ子는 이를 가리켜 ‘부부가 각각의 토지 재산을 가지고 경영은 함께 

하는 토지의 소유와 경영을 둘러싼 젠더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표현하였다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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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즉 여성에게 토지를 상속하기는 하되 당대에 한해 보유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반환케 하는 것이다(長野 ひろ子 8-10). 이는 딸이 

곤궁하게 살지 않도록 부모가 배려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後藤 みち

子 42-43). 조선시대 첩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종종 나타나는 방식과 

유사하며, 상속이라기보다는 생계 보장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일시적 증

여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상속하는 토지의 규모가 소규모화 한다

는 점이다. 이렇게 극히 소량의 재산이 한시적으로 주어진다면, 이런 형

태의 상속인이 된 여성의 친정에서의 발언권이 약화될 것은 당연한 결

과이다. 즉 전반적인 가계 경영이 남성을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정한 토지 상속분과 영구적인 상속, 상속분에 대한 부부별재 방식

의 소유가 보장된 중세 전기에도 남편과의 공동경영으로 재산의 소유와 

상속이 일정부분 가부장적 가계 경영 쪽으로 유도되는 부분이 있었다. 

중세 후기 재산상속에서의 여성의 권한의 위축은 더욱 남편에의 예속도

를 높이며 가부장제 가계 경영의 원숙한 수준으로 나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사에서 재산상속을 비롯한 가(家)의 운영이 보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적 성격으로 전환되는 것은 무로마치 시대로부터 전국

시대에 이르는 중세후기부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시기 이후 재

산상속방식은 점차 분할상속으로부터 단독상속으로 이행하였다. 단, 이 

때 단독상속은 처음부터 장자에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식 중 실력있

는 자가 상속인이 되는 방식이었다. 전국시대의 영지 쟁탈전이 끝나 신

분제 질서가 바로잡힌 후에야 비로소 장자 단독상속제로 전환한다. 장

남 혼자서 집안의 봉록을 상속하여 집안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

독(家督) 상속의 개념도 이때부터 정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노우에

키요시 169-170).

근세 에도시대 이후는 토지의 소유와 경영, 나아가서는 계승에 이르

기까지 모든 절차가 남성들의 계보적 연속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무가

의 경우 재산상속은 장자 혹은 능력있는 아들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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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속의 경향을 띠었다. 그들은 재산의 소유주체․경영주체일 뿐 아니

라 자신들만의 계보 내에서 이를 계승함으로써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이 

가계 경영의 경제적 부분을 독점하는 형태를 만들어나갔다. 

3. 제사상속과 가독상속

어느 사회에서나 재산상속은 가계계승과 무관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혼인 양상과 거주율을 비롯한 가족 전반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고려후기에서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의 재산상속의 변화가 가계계승을 

비롯한 가족 시스템 내부의 여러 관행과 변화를 함께 했음은 단적인 예

라 하겠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가계계승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조선시대에는 제사상속과 가계계승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다. 

즉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있어서 가계계승은 봉사(奉祀)를 위한 전제조

건이거나, 봉사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죽은 조상에 대한 

봉사를 철저히 하고, 봉사를 위한 대(代)가 끊기지 않게 하는 데에 주안

점을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계를 잇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재산을 균분상속하던 조선시대에 조상 제사는 윤회봉사(輪廻奉祀)라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아들․딸이 동등하게 부모와 조상의 제

사를 모시는 방식이었다. 이는 봉사를 가계계승보다는 부모나 조상에 

대한 사후봉양(死後奉養)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음을 의미한다.11) 재

11) 정긍식은 제사의 의미를 조상에 대한 사후봉양과 가계계승 두 부분에 두고, 조선

전기에는 사후봉양의 의미가 강하나 후기로 내려올수록 사후봉양보다는 가계계승

의 의미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았다(정긍식. ｢조선초기 제사승계법제의 성립에 관

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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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균분상속한 자식들이 부모를 함께 봉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편 아들이 없는 경우라도 봉사를 딸, 나아가서는 외손이 담당

할 수 있으므로 입후(立後)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딸에게 봉사를 맡

겼다고 해서 가정의 경험이 단절되는 일은 없었다. 처방거주 관습과 재

산의 균분상속 관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윤회봉사는 자연스럽게 정착

되었고, 봉사에 있어서 딸들도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다

만 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사위가, 그리고 사위가 사망한 이후에는 

외손이 담당했을 뿐이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균분상속제로부터 딸들이 제외되면서 윤회봉사 

관습 역시 변화하였다. 재산을 적게 받는 딸들에게는 봉사하는 제사의 

범위 역시 축소된 것이다. 17세기 후반 딸에 대한 차등상속을 명시하고 

있는 분재기(分財記)들은 한결같이 이와 짝하여 제사불윤행(祭祀不輪

行)을 병기하고 있다. 또 다음과 같이 제사의 불윤행을 차등상속의 원인

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유훈에, ‘남매가 재산을 나누는 것이 마땅히 

한결같이 공평해야 하나, 이에 공평하게 나누면 제사 또한 똑같이 

윤행해야 한다. 내가 보건대, 사대부가의 딸들은 시집간 후에는 본가

의 제사를 마음대로 설행하지 못하고 폐하게 될 염려가 있으니 이는 

가히 한심한 노릇이다. 딸에게는 몫을 나눠주되 약간을 감하여 주고 

본가의 제사를 윤회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여 일가의 모든 이들이 

이를 따라 이미 바꿀 수 없는 가법이 되었으니 이번에도 한결같이 

선조의 유훈에 따라 약간을 감등하므로 자손들은 이를 몸소 유념토

록 하라.12) 

12) “ 先祖考遺訓內 娚妹分衿 所當平均如壹 而旣爲平均 則祭祀輪廻 亦當如

壹是置 吾觀士夫家女子 于歸之後 本家祭祀 不得任意設行 至有廢閣之患 良

可寒心 女息處 衿分畧干減等 本家祭祀 勿爲輪廻事 丁寧言說是乎等以 一家

諸人 皆已遵行 已成不刊之家法乙仍于 今亦一遵先訓 畧干減等 後次子孫體

念事”(전북대학교 박물관. ｢吳載勳男妹 화회문기(1701)｣. 󰡔박물관도록 -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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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전라도 함양오씨가(咸陽吳氏家)의 1701년(숙종 27) 분재기에 

수록된 조상의 유훈이다. 딸은 출가하면 본가의 제사를 마음대로 지내

지 못하여 제사를 빠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제사를 윤행하지 말 것을 당

부하고, 이에 따라 재산 역시 아들에 비해 적게 상속케 한다는 내용이

다. 제사의 불윤행을 이유로 재산의 차등상속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

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면 제사 또한 윤행해야 한다는 부분은 균분상

속과 윤회봉사의 불가분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17세기까지는 사위가 처가 제사를 봉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

여졌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딸이 본가의 제사를 마음대로 설행하지 못

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고의 전환이다. 이런 사고의 전환 배경에는 ‘종법

제(宗法制)’를 바탕으로 한 성리학적 논리가 자리잡고 있었다. 종법제란 

종가 중심의 친족 편제 원리와, 종자(宗子) 중심의 가계계승 원리가 결

합된 유교적 친족질서를 말한다(문숙자 외, 󰡔전통의 맥을 잇는 종가문

화󰡕 11-12). 특히 종법에서 말하는 가계계승은 철저히 장자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므로 딸을 포함한 모든 자식에게 제사를 윤행토록 한 것은 

종법의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13) 결국 딸을 출가외인

으로 보고 봉사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은 종법제의 정착 과정에서 비

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봉사 여부에 따라 재산의 차등분급을 

합리화하는 일종의 명분이 되었다.

서󰡕. 1998. 315).

13) “ 我國宗家之法 廢壞已久 輪行衆子 士夫家皆成規例 此則不可変易 至於

女子 則出嫁之後 便作他門之人 從夫之義重 故聖人制禮 亦爲降殺 情義俱

輕 吾家則曾以此事 禀定於先人 吾兄弟質定已熟 斷不輪行於女婿外孫之家 

使之定式 世世遵行 父子情理 則雖無間於男女 而生前無奉養之道 死後無行

祭之禮 則何獨以田民與男子等分乎 女子則以田民三分之一分分給 揆諸情義 

少無不可 女子及外孫等 何敢有越厥相爭之心乎 ”(한국학중앙연구원, ｢金

命說 傳後文書(1669)｣. 󰡔고문서집성󰡕2-부안 부안김씨편. 1998. 581-582); 정

구복. ｢부안김씨가문의 생활모습 - 부안김씨 김석필가문의 삶을 중심으로｣. 󰡔호

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153-154; 김현영. ｢호남지

방 고문서를 통해본 조선시대 가족과 친족｣. 같은 책. 2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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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가 불윤행되면서 사위가 처가의 제사를 지내는 관행이 사라진 것

은 외손봉사가 폐지되었음을 말한다. 또 이는 봉사를 담당할 자손의 범

위가 친손으로 제한됨을 의미한다. 봉사할 자손의 범위가 축소되자 봉

사자의 대가 끊길 확률 역시 높아졌다. 이에 입후를 통해 봉사자를 조달

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구현되었다. 입후의 활성화야말로 가계계승

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입후의 목적을 봉사로 볼 것인지 

가계계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흔히 조선시대에 후사를 맞아들이는 것을 입양계사

(入養繼祀)로 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양자를 맞아들여 제사를 승

계한다는 의미이며, 입후의 1차적 목적이 계사(繼祀)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일본의 경우는 재산상속에 있어서 중세 후기 이후 점진적으로 여성의 

상속권과 가계경영권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재

산상속의 변화가 봉사 관행의 변화를 수반한 것과 달리 일본은 가계계

승에 있어서 남성 위주의 승계 방식을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즉 남성이 토지의 경영에 수반되는 지위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재산

상속 및 가계계승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었으며, 이는 가부장적 가

(家)의 성립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중․근세 일본의 경우 조선시대와 달리 제사와 가계의 존속은 직접적

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근세 한국의 가족에 있어서 봉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 반면, 일본의 가족에서는 어떤 계승보다 중요한 것이 가

독상속(家督相續)이었다. 

이는 단순하게 말하면 장남 혹은 대표자 혼자서 집안의 봉록을 상속

하여 집안을 대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가독이란 외부적으로 가족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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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는 권한으로, 이는 같은 시기 한국 사회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개념

이다. 무가(武家) 등 지배계층의 경우 대체로 장남이 가독상속자가 되

었고, 오히려 재산상속은 가독상속에 종속된 느낌이 들 정도이다.

요컨대 한국의 중․근세 사회와 달리 같은 시기 일본은 봉사와 가계계

승에서 깊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중세 이전 딸이 집안의 제사를 담당

한 사례가 있으나 제사를 맡은 딸이 가계계승에는 역할을 부여받지 못

했던 것이 그 예가 된다. 예컨대, 중세 무가의 경우 여성 중 일부가 상

속인이 되면 그들은 상속의 권리와 더불어 재산을 상속해 준 자기 집안

에 대해 의무 혹은 역할이 있었다. 

마치 조선시대 재산을 상속받은 딸들이 봉사의 의무를 지녔던 것과 

같은 원리이다. 상속인이 된 무가의 적녀(嫡女)가 갖는 가문 내에서의 

고유한 기능은, 부모에 대한 봉양과 사망 후의 장례를 주도하는 것이었

다. 적남(嫡男)이 가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기능을 한다면 적녀들은 

가문 내 생활영역을 운영하고 장례와 제사의 집행을 담당한 것이다. 이

런 기능들이 가문 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옥이 위치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딸들의 제사 기능이란 결국은 지주신(地主神)의 노

여움으로부터 집안을 지켜주는 신앙적 의미가 있었다(鈴木国弘 155). 

다분히 토속신앙적 관념으로부터 유래한 여성의 이러한 가내의 역할도 

중세 후기부터는 거의 사라졌지만, 여성이 가내의 봉사권을 가졌었다는 

사실은 이례적이다.

다만 제사를 지내는 권한이 친가의 가계계승이나 가족의 존속과는 연

결되지 못했으며,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의 봉사와는 그 의미가 같지 않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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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계계승과 가족의 영속성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가계계승에 대한 정확한 인식보다는, 

조상에 대한 ‘봉사’에 대해 많은 정성을 쏟고 향화(香火)가 끊이지 않도

록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었다. 그렇다면 봉사와 가계계승은 동일한 것

인가. 이 문제는 당시의 위정자와 유학자들에게도 논란거리였던 것 같

다. 그들의 논의에서 봉사와 가계계승을 동일시할 때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분리하거나 절충할 때도 있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자주 접

할 수 있다. 그러한 비일관성은 法制 자체에도, 그리고 실생활에 법제를 

적용할 때에도 나타난다.

(1) 제사상속 법제

봉사와 관련된 법제는 고려 말 1390년(공양왕 2)에 반포된 사대부가

제의(士大夫家祭儀)로부터 조선의 󰡔경국대전󰡕 봉사조(奉祀條)에 이르

기까지 일관된 전통을 보인다.

八月 庚申朔 頒行士大夫家祭儀…各於其家奉祀 嫡長子孫無後 次嫡

子孫之長子主祭 (󰡔高麗史󰡕 권63 志17 禮5, 공양왕 2년조)

이것은 󰡔고려사󰡕에 수록된 사대부가제의로서,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사대부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적장자에 후사가 없으면 차적자(次嫡子)

의 장자가 제사를 주제한다는 내용이다. 즉 장자에 후사가 없으면 차자

의 자손이 주제(主祭)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조선초기의 󰡔경국대전󰡕에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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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嫡長子無後 則衆子 衆子無後 則妾子奉祀 (󰡔經國大典󰡕 禮典, 奉

祀條)

이 󰡔경국대전󰡕 조항에서는 사대부가제의에서 더 나아가 적장자 이후 

3순위까지 봉사자를 지정하고 있다. 적장자에 후사가 없으면 중자(衆

子)가, 중자에도 후사가 없으면 첩자(妾子)가 봉사를 한다는 내용이다. 

중자란 적자 중 차자 이하의 아들을 말한다. 두 규정은 모두 적장자에 

후사가 없을 때 중자, 그리고 그 자손으로 봉사가 이어지도록 한 점에서 

전조(前朝)의 유제를 이은 형망제급(兄亡弟及)의 전통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망제급이란 적장자가 후사 없이 사망하면 종자(宗子)의 

지위가 차자에게 옮겨져 차자가 제사를 주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형망제급의 원칙은 같은 󰡔경국대전󰡕에 입후(立後)에 관한 다

음 조항이 수록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 (󰡔經國大典󰡕 禮典, 立後條)14)

  

이것은 󰡔경국대전󰡕 예전 입후조에 규정된 것으로 적․첩에 모두 아들

이 없는 경우 동종의 지자(支子)로 후사를 삼고 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15) 봉사조에서는 적장자에 후사가 없으면 차적자와 그 자손이 

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싣고, 입후조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 동종의 

지자로 입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적장자에 후사가 없을 때 형망제급을 할 것인가, 입양을 할 것인가. 

이는 봉사조를 먼저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입후조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 당시인들에게 있어서 봉사와 입후가 별개의 문

14) 이 조항에는 “兩家父同命立之 父歿則母告官 尊屬與兄弟及孫 不相爲後”라는 

주(註)가 첨기되어 있다.

15) ‘동종’이란 속칭 同姓․同本․同派의 中始祖以下의 親屬을 말한다(韓㳓劤 외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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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면 이 사안은 전혀 논란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다. 봉사를 위해서는 

봉사조의 규정대로 형망제급을 하고, 가계계승을 위해서는 입후조의 규

정대로 입양을 하면 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봉사와 입후가 무관할 수

는 없었다. 입양의 이유는 봉사가 끊기지 않게 하는 데에 있었고, 이런 

양자를 특히 ‘계후자’라 칭하여 가계계승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 조

선의 사회분위기였다. 

앞의 봉사조와 입후조의 두 조문만을 살펴보면, 봉사조는 적장자에 

후사가 없을 때의 규정이고 입후조는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의 규정이다. 즉 입후조의 경우 적장자를 특정(特定)한 부분이 없

으므로 반드시 적장자에 대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 가문의 족보

를 분석하여 입후의 빈도와 사례 등을 분석한 핫토리 타미오는, 조선시

대 양반가의 경우 적장자 가계만이 아니라 모든 가계의 대가 끊기지 않

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하였다. 장손 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

되었지만, 장손 가계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차손 가계를 위해서도 서로 

자손을 교환하는 시스템이 유지되었다는 것이다(服部 民夫 152-154). 

결국 조선조는 모든 가계를 잇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음을 뜻한다. 이런 

이상을 법으로 뒷받침한 것이 󰡔경국대전󰡕 입후조의 위 조항은 아니었을

까. 입후조의 조항이야말로 적장자 가계의 계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

든 가계의 존속과 지속을 위한 일반적 규정이라 판단된다. 

한편 오히려 적장자 가계의 계승 시스템을 규정한 봉사조는 양자보다

는 혈통에 의한 차적자의 승계를 우위에 두고 있다. 이는 고려시대부터 

이어진, 봉사와 가계계승을 동일시하는 조선적 관념체계의 결과물이었다.

(2) 계사(繼祀)와 가계의 존속전략

조선시대의 입후가 적장자 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계의 존속을 이

상으로 한 것임은 실제 양반가에 나타나는 얽히고설킨 출후(出後)․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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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立後) 관계에서 입증이 되는 듯하다. 양반들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가

계를 잇고자 하는 의식 하에 적장자․중자 구분 없이 입후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계후자로서 고려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 조건은 다름 

아니라 양반가의 가계계승 혹은 존속전략으로 칭할 수 있다.

양반가의 가계계승 혹은 존속 전략 중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른바 ‘혈통주의’ 전략이다. 흔히 조선시대 가족제를 논할 때 전기에서 

후기로의 변화는 외손봉사․형망제급 등의 관행으로부터 입후를 통한 봉

사와 가계계승, 아들 중심의 재산상속 및 제사승계 등으로 나타난다. 요

컨대 아들과 딸, 친손과 외손, 본족과 처족․외족 등에 대한 구분 없이 

혈통으로 친소(親疎)를 구분하던 의식체계로부터, 친손 위주, 아들 나아

가 적장자 우선주의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계 존속 전략이 혈통주의

를 벗어난 적은 없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입후의 자격은 ‘동종의 지

자’였다. 이것은 본족 내의 아들 항렬에서 양자를 들일 수 있다는 의미

였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조카를 입양하는 것이었으나 여의치 않을 경

우 그 범위는 5촌에서 20여 촌에 이르기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16) 그러

나 가계를 잇기 위해 비혈족으로부터 성원을 충원하는 일은 거의 일어

나지 않았다. 조선후기에는 전기와 달리 외손을 배제했지만, 친손의 범

위 내에서 철저히 혈통주의를 유지한 것이다. 

가계 존속 전략으로 두 번째는 신분 내 계승 전략이다. 전술한 바와 

16) 조선전기에는 친조카인 三寸姪을 양자로 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부득이한 경우 五寸姪을 입양하였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입양의 목적이 가계의 전승에 있다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寸數가 멀어지

더라도 유능한 이를 양자로 들인다는 명목 하에 19촌, 21촌에서까지 양자를 들

이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의 가훈에 수록된 17세기 후반의 繼嗣 의식

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或云捨其同生之子 取稍遠者爲子不可云 

此則不然 夫子者 體吾身也 傳吾家也 取人子 以爲己子 顧不重耶 不顧遠近擇

之可也 ”(權讓. ｢永嘉家訓｣ 繼嗣. 󰡔知足堂集󰡕.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

국학기초자료선집󰡕4-근세 2편-, 1995. 35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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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경국대전󰡕 봉사조에서는 첩자봉사를, 입후조에서는 첩자의 가계

계승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적처에는 후사가 없고 첩에게만 소생이 

있는 적장자가 동생의 아들로 후사를 삼고자 하면 들어주되, 자신이 첩

자를 데리고 별도로 일지(一支)를 이루고자 하면 그것 역시 들어준다’는 

내용이 주석으로 추가되면서 첩자봉사의 범위는 축소되었다.17) 조상 제

사만큼은 첩자보다는 입양을 하더라도 적계로 봉사가 계승되기를 기원

했고, 첩자로부터 봉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조상제사는 제외하고 당사자 

부처(夫妻)만 첩자로부터 봉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조선후기 사회는 

자신의 제사만을 첩자에게 넘기는 행위도 불가하다는 인식이 퍼짐으로

써 혈속인 첩자보다는 적계의 입양을 권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는 분위

기였다.18) 

이런 사회 분위기는 법규정과 관계없이 확산되었다. 실제 양반가의 

제사에서 󰡔경국대전󰡕이 규정한 첩자 봉사권은 상당 부분 무시되었다. 

즉 입후가 이루어진 경우, 내면을 관찰해 보면 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입후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첩자봉사나 첩자를 통한 가계계승은 

법으로는 인정되었으나 실생활에서는 설 자리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적장자 가계 뿐 아니라 차적자 이하의 가계에서, 즉 종가의 가계계승이 

아니라 차자 이하 가계의 존속을 위해서도 첩자의 자격은 무시되었다. 

가계 존속의 세 번째 전략은 장손 가계 우선 전략이다. 이것은 조선

후기 이후 입후가 일반화되면서 나타나는 경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양반가의 족보를 보면 장손 가계가 아니더라도 모든 가계에서 

아들이 없는 경우 입후를 하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635). 이 때 입후 대상은 3촌에서 5촌․
17) “嫡長子只有妾子 願以弟之子爲後者聽 欲自與妾子別爲一支則亦聽 ”(󰡔경

국대전󰡕 예전, 봉사조)

18) “ 世俗無嫡子 而有妾子者 其妾子謂之血屬 而先世奉祀 歸之於次弟 自己

奉祀 歸之於妾子者 或有之 甚不可也 ”(權讓. ｢永嘉家訓｣ 繼嗣. 󰡔知足堂

集󰡕.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자료선집󰡕4-근세 2편-, 1995.  35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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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심지어는 19촌까지 확장되는 경우가 있지만 同派의 범위를 넘어서

지는 않는다.19) 즉 동성동본 중의 동일한 계파 안에서 서로 아들을 교

환하면서 각 가계의 유지․계승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20)

그러나 이렇게 출․계후의 범위가 한정되다 보면 모든 가계를 유지하

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역사가 비교적 긴 장손 가계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눈에 띈다. 따라서 차손 이하 가계는 장손 가계

에 대한 양자의 보급원이며, 장손 가계를 존속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하

는 셈이다. 장손 가계가 안정되고 여유가 있을 때 그 여유를 차손 이하 

가계에 계출(繼出)하기도 하므로 장손 가계가 일방적으로 타 가계에 의

해 지지되는 것은 아니다(服部 民夫 152-154). 서로 출계와 출입을 교

환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것이 동파(同派)라는 범주 내에서 행해졌으므

로 오히려 자기 가족 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 내에서 혈연의식이 공유될 

수 있었다.

이처럼 가계의 존속 전략에는 혈통과 신분, 종통이 고려되었다. 동일

한 혈연집단 내에서, 그리고 나아가 적처 소생의 양반 신분을 계승한 자

로 범위를 한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 내에서 종통의 승계를 안정적으

로 확보한 후 지차(之次)에 이르는 모든 가계를 잇는 것이 그들의 전략

이었다. 가계계승의 목적이 조상에 대한 봉사를 끊이지 않게 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대종(大宗) 뿐 아니라 모든 소종(小宗)에도 봉사는 중요

한 요소였던 것이다. 이것은 혈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 동종(同宗)이 

아닌 자가 가계를 계승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계계승과 

봉사는 서로 다른 의미이지만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19) 안동 川前의 의성김씨 일족에 대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좋은 집안에서 

양자를 입양하기 위해 그 대상을 엄격히 고른 결과 25촌, 35촌에서 양자를 들이

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문옥표 외 88).

20) 안동 川前 의성김씨의 사례를 보면, 청계공 김진의 아들 代에서 분파한 5개의 

계파가 더 범위를 확장하지 않고 청계의 자손 범주 즉 자신들 5개의 분파 안에서

만 입양함으로써 서로 중첩적인 입양관계로 결속되어 있었다(문옥표 외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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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일본의 가(家)의 개념은 가장(家長) 부부와 미혼의 자녀를 기본

적 동거단위로 한 공동체로서 중세로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미네기시 스미오(峰岸 純夫)는 ‘ 대지와 그 내부 가옥을 공유

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부부․친자․형제자매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최소

한의 생활공동체 대지․가옥․묘소․농기구 또는 하인을 소지, 관리하면

서 주로 친-자 관계에서 이를 계승하는 공동체 생산․노동․경영의 단위 

소령(所領)․소직(所職)․가업․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친-자 

관계에서 계승하는 공동체 친족공동체와 촌락공동체의 구성요소 

영주 지배의 객체 단위’ 등으로 중세 일본의 가를 정의하고 있다(峰岸 

純夫 163).

이 정의에서 가족의 구성요소와 성격에 대해서는 한국의 중․근세 가

족의 개념에 적용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에 

보이는 소령(所領)․소직(所職)․가업 등의 생소한 용어, 그리고 그것이 파

생하는 가족 인식에 대한 이질적 요소에 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

가 아니라 일본의 가(家)와 한국의 가족이 배태한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

된 용어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소직(所職)과 가업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쓰기도 하지만 

흔히 ‘가직(家職)’ 등의 용어로 이를 융합하여 쓰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가(家)’라는 단어에 ‘직(職)’을 결합하여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세 이

후 일본 사회에서는 관직이 분업화․전문화하는 과정에서 관직이 ‘직(職)’

으로 분권화하고 세습화되어 갔다. 따라서 ‘직’이 가업화되며, 이러한 직

을 가업으로서 계승해 가는 주체가 ‘가(家)’가 되는 것이다(峰岸 純夫 

168). 조선의 양반들이 󰡔쇄미록󰡕 ․ 󰡔미암일기󰡕 ․ 󰡔묵재일기󰡕 등 일기를 

남기고 있듯이 일본 중세의 무가에도 조상이 남긴 일기가 남아 있는 경

우가 꽤 있다. 그런데 조선의 양반일기가 대부분 생활일기인데 비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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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일본 무가의 일기는 업무일기인 경우가 많다. 즉 이들은 후손들이 

자신의 직을 세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일종의 업무 매뉴얼 역할을 하는 일기를 작성한 것이다(尾上 陽介 

66-74). 그들은 가를 기초로 일족 등을 조직하여 군역 등에 종사하였고, 

가 계승의 객체가 되는 소령(所領)․소직(所職)이 인정되었다(峰岸 純夫 

174). 

한국의 경우 신분을 의미하는 양반․상민 등의 용어나 유학(幼學)․업무

(業武) 등의 직역이라는 용어는 쓰였지만 가족이나 가계 또는 가문에 

‘직(職)’이라는 단어를 결합시켜서 사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고려시대부터 가업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었는데, 주로 유업(儒業)․무업

(武業)․의업(醫業) 등을 통해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계승하는 것을 의미

하는 경우가 많았다(이혜옥 457). 조선시대에도 중인의 경우는 의관․역
관․율관 등을 세습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 또한 역과(譯科)를 거쳐 가계 

내에서 업을 계승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양반 신분의 경우 유업을 

가업으로 하였으나 동일한 직을 세습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었다. 즉 일

정한 직을 세전(世傳)하는 ‘가직’의 개념은 희박했던 것이다.

반면 일본은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는 무가 집단은 물론 농촌의 경우

도 가(家)가 하나의 직을 세습하는 단위로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

의 이런 기능적 측면을 부각시킨 ‘가경영체(家經營體)’란 표현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다. 중세의 경우 기본적 생산단위는 방계친족과 하인 등 비

혈연의 종속 농민을 포함한 대경영으로서의 가 경영체라 할 수 있다. 

가 경영체에 있어서 주요한 생산수단은 토지로서, 가 경영체 내에서의 

부와 권력의 배분은 토지의 소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중세에는 토

지의 소유․상속으로부터 여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고, 여성은 생가로

부터 양도받은 토지를 지참하고, 하인을 거느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혼

가(婚家)에서의 경영에도 가장인 남편과 함께 관여했다.

근세에 오면 농촌의 가 경영체는 직계가족 위주로 재편되면서 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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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하인 등의 종속농민이 소멸되어 간다. 자식들은 혼인과 동시에 분

가하고, 지위를 계승할 아들 한 명만 가 경영체에 남아 가주(家主)의 지

위를 계승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직계가족만의 소경영으로서의 가 경영

체라 부를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여성은 생가의 토지소유․상속으

로부터 배제되었다. 따라서 소경영의 여성은 일반적으로 혼인할 때 토

지를 지참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혼가의 토지소유와 경영에 관여할 근거

를 상실하였다. 근세의 가는 이렇듯 생애수단으로서의 토지를 원칙적으

로 남성성의 계보적 연속성에 의해 대대로 계승하는 가부장적 공동체로 

변모한 것이다(長野 ひろ子 125-126).

이러한 중․근세 일본의 가족이 추구하는 영속성은 재산과 가직 등의 

상속과 계승을 통해 확보된다. 여기서 한국의 가족과 가장 다른 점은, 

성원 보충에 있어서 친족관계가 그 성원권을 특권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小池 誠 146). 즉 가(家)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성원의 충원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우선 가(家)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부와 자식이라는 세대단위에 의

해 몇 명의 자식 중 적자가 세워져 차례차례 계승하는 것이 기본이다. 

중세 지배계층의 경우 가의 계승은 남계와 여계를 아울러 쌍계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다. 그러나 이는 형식만 쌍계적일 뿐 

내면적으로는 남성 위주의 가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계의 경

우 양자(養子)를 써서 적자(嫡子)로부터 적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의제

적 관계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를 계승하는 적자는 

남성이 될 수밖에 없고, 가와 연결된 보유지의 계승에서 여성은 배제되

고 있었다(峰岸 純夫 182). 보유지의 일반적 상속이나 계승권, 그리고 

그 경영권 등에서 여성의 권리가 인정되는 중세조차도 그 모든 것이 적

자의 가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녀 간 균분상속․윤회봉사와

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21)

중세 이후 무사의 가는 이러한 가부장제적 원리에 의해 유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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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근세에도 유지되다가 점차 소가족에 의해 구성된 가가 대세를 

이루면서 점차 해체되어 갔다. 이후 메이지 민법이 정한 상속제가 일자

(一子) 단독상속이며, 친족법 체계상 부계혈연 계보를 절대시해 왔다. 

그러나 근세 이후 서민층은 부계혈연에 연연하지 않고 모계의 친족집단

이나, 친족집단이 아닌 외부로부터 양자를 취하여 가를 지속하는 경향

이 강하다. 그러한 서민층의 경향은 현대에도 이어져 단계혈연 계보를 

중시하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를 존속시키고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조선시대와 에도시대를 전후한 시기의 한국과 일본의 가족이 

어떤 양상으로 영속성을 유지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가족의 계승을 경제

적인 재산상속과 인적인 가계계승의 양면에서 살펴보되, 두 요소의 연

관성을 고려하였다. 

가족을 유지 ․ 계승하는 장치로서의 재산상속의 경우 조선은 고려시대

부터 이어져 온 남녀 균분상속의 기조가 17세기경까지 유지되었다. 또 

17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점차 딸이 균분상속에서 제외되지만 그 후로도 

아들 간에는 균분상속이 유지되었으며, 균분상속이 축소되는 가운데에

도 분할상속의 기조는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헤이안 

시대부터 에도시대 초반까지 분할상속을 시행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여성이 균분상속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가장의 유언을 중심으로 상속

이 이루어지는 가부장적 분할상속이었다. 그리고 에도시대에 오면 장자 

또는 1인 상속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렇게 분할상속의 기조를 유지하는 

21) 한국의 고려에서 조선시대 17세기까지의 재산의 남녀 균분상속과 외손봉사 관

행, 계후보다는 형망제급에 의한 가계계승 등은 부계사회이면서도 부분적으로 

모계적 요소를 겸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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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1인 상속 체제로 전환한 일본의 영속성의 지향 방식은 다를 수

밖에 없었다.

가족을 유지 ․ 계승하는 장치로서의 가계계승은 조선의 경우 제사상

속 또는 봉사와 구별되지 않았다. 조선의 양반 가계는 가계계승 자체가 

아니라 조상을 봉사할 당사자로서의 후사(後嗣)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계계승 전략을 구사하였다. 따라서 조선전기에는 자녀들이 공동

으로 봉사하고 봉사자의 범위가 외손 ․ 첩자녀에까지 미쳤다. 조선후기 

그 범위가 친손으로 축소되면서 영속성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못할 가

능성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입양계사(入養繼

祀)가 이루어졌는데 그 범위는 혈통을 공유하는 친족집단 내에 국한되

었고, 장자 뿐 아니라 모든 지차 가계에도 영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지향

하였다. 즉 종법적 원리를 따르는 듯하지만, 종자(宗子) 가계만의 계승

이 아니라 모든 가계가 존속되기를 바라는 가계의 존속전략을 구사하였

다. 이는 가계계승의 목적을 조상의 제사에 두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조

선 특유의 현상이었다.

반면 일본은 에도시대 이후 1인의 가장을 정점으로 한 직계가족 및 

소가족 경영체가 성립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재산상속 뿐 아니라 가계

계승 역시 장자 혹은 1인의 능력있는 후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

계계승을 위해 혈통이 다른 후계자의 영입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제

사상속에 중점을 두는 조선과 달리 일본의 경우 가독상속이 가계계승의 

핵심적 요소였기 때문이다. 또 조선의 경우 가족 공동체에도 신분제가 

유지되고 신분이 계승되는 반면, 일본은 가 경영체로서의 성격이 강하

여 가직(家職)이 승계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상민과 노비 가계, 에도시대의 쵸닌(町人) 등 서민 가

계의 경우 가계의 계승보다는 생존에 무게가 실리면서 재산의 소유와 

상속을 통한 가족의 존속 방식 역시 다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친족

제의 재편은 어느 사회에나 나타나지만 지배계층의 변화양상을 통해 전



108  탈경계 인문학_제6권 2호 (2013년 6월)

반적인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평민들의 삶은 다양한 양

상으로 생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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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Families in Modern Korea and Japan :
From Aspect of Realization of Permanence

MOON Sook-ja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families of Korea and 
Japan maintained their permanence in the period of Joseon and Edo.

As for inheritance of property, in Joseon, divided succession had been 
sustained. In Japan, the patriarchal divided succession was converted into 
primogeniture or one-man inheritance in the Edo period. For family 
succession, in Joseon, the strategy of family succession was not for the 
succession itself but for preventing not having a son as the one who perform 
ancestral rites. Unlike Joseon which focused on succession of ancestral rites, 
Japan made inheritance of family headship a key factor of family succession.

As mentioned above, modern Korea centering on retention of families and 
Japan focusing on succession of families had different methods of realizing 
permanence of families due to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families.

Keywords : Inheritance of property, Family succession, Permanence, 
Inheritance of family headship, Adoption for succession 
of ancestral rites (재산상속, 가계계승, 영속성, 가독상속, 입양
계사)


